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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용지 유·무효 인정기준

1. 유효사례

사         례 유·무효 비    고

○회송용 속봉투가 개봉되었으나 회송용 겉봉투가 밀

봉된 경우
유효 스테플러 밀봉도 인정

○회송용 겉봉투가 개봉되었으나 회송용 속봉투가 밀

봉된 경우
유효 “

○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되었으나 지지 후보자 이름과 

기표내용이 명확한 경우
유효

○대한약사회장 회송용 봉투에 시도지부장 투표용지

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
유효

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:유효

시도지부장 투표용지:무효

○동일 후보자란에 2개이상 기표되었으나 기표 내용

이 명확한 경우
유효 <별첨 1 참조>

○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

경우
유효 <별첨 2 참조>

○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을 넘은 

경우
유효

<별첨 3 참조>
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에서 심

사하여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

것인지 확실한 경우에만 유효

○기표 내용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

- 기표란에 50% 이상 기표된 경우 
유효 <별첨 4 참조>

○후보자란에 큰따옴표를 추가(“○”)하여 기표한 경우 유효

○동일 후보자란에 기표했으나 기표방법을 수정한 경우

- 동일 후보자란에 잘못된 형태로 기표하여 화이트,
칼, 필기구 등으로 수정한후 “○” 또는 “√”로 다

시 기표한 경우

유효

<별첨 5 참조>

단, 수정한후 다른 후보자에

게 기표한 경우는 무효

○동일 후보자의 기호란과 기표란에 모두 “○” 또는 

“√”로 기표한 경우
유효

단, 기호란에만 표시한 경우

는 무효

※ 선거관리규정 제40조 및 제44조 개정(12.2.16)에 따라 형광펜, 연필, 붓뚜껑 등을 사용하여 

“○” 또는 “√”로 기표한 경우도 유효 처리 

※ 기표 내용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동 인정기준에 없는 유·무효 

사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례별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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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효사례

※ 사유는 선거관리규정 제44조(무효투표) 각호의 규정을 준용

사          례 유·무효 비     고

○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
- 투표용지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
무효 사유 1

○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

- 기표란에 아무 표시가 없거나, 기호란에만 “○”

또는 “√”로 표시한 경우

무효 사유 2 <별첨 6 참조>

○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무효 사유 3 <별첨 7 참조>

○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 무효 사유 4

○“△”, “x”, 문자,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

표된 것

- 기호를 기재하거나, 지장 등으로 기표한 경우

무효 사유 5 <별첨 8 참조>

○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

은 것

-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 회송한 경우

- 대한약사회장 속봉투와 지부장 속봉투를 바꿔 사

용한 경우

- 2개 이상의 회송용 봉투를 일반 서류봉투(또는 박

스)에 넣어 회송한 경우

무효

사유 6

회송용 규격봉투 외에는 모

두 무효처리하며 개봉하지 

아니함

○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가 모두 개봉된 것 무효 사유 7

○회송용 속봉투에 2매 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

-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가 2매 이상인 경우 : 무효

-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와 지부장 투표용지가 각각 

1매씩 들어 있는 경우 :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

는 유효

무효 사유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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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투표

용지를 공개한 것

- 회송용 겉봉투안에 속봉투와 투표용지가 별도로 

들어 있는 경우

- 회송용 겉봉투안에 속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 

있는 경우

- 선거인 이름을 기재하거나 서명한 경우 

-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

무효 사유 10

○수정하여 다른 난에 기표한 것

- 기표 내용을 화이트, 칼, 필기구 등으로 수정하여 

다른 난에 기표한 것

무효 사유 11<별첨 9 참조>

○기표 내용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

경우

- 기표란에 50% 미만 기표된 경우 

무효 사유13<별첨 10 참조>

○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무효 사유 99

○투표용지에 기표 표시 이외에 다른 내용을 기재한 

경우
무효 기타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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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1> 한 후보자 란에 2이상 기표 

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: 유효

< 사례 1 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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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례 2 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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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2> 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경우

⇨ 구분선을 넘어서지 않은 경우 : 유효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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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3> 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 기표란의 구분선을 넘은 경우

⇨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장에서 심사하여 어느 후보자에게 기

표한 것인지 확실한 경우에 유효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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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4> 기표 내용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 

⇨ 기표란에 50% 이상이 기표된 경우 : 유효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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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5> 동일 후보자란의 기표방법을 수정한 경우(수정테이프 등으로 수

정 포함)

⇨ 유효

< 사례 1 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 ✔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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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례 2 >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 ●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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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6> 기호란에만 기표한 것

⇨ 무효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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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7>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

⇨ 무효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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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8> △, x, 문자, 숫자 등으로 기표한 경우 

⇨ 무효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 2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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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9> 기표내용을 수정하여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

⇨ 무효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 ×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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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10> 기표 내용중 일부가 상하좌우 기표경계선을 넘은 경우 

⇨ 기표란에 50% 미만이 기표된 경우 : 무효

대 한 약 사 회 장

투    표    용    지

기호 후보자명 기표란

1 ⃟ ⃟ ⃟

2 □ □ □

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
대한약사회

중앙선거관

리위원장인


